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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천 시 공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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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조례 제1098호

[사천시 도시계획조례〕공포문 정정 공포

2014. 7. 10 사천시 공고 2014-345호로 공포한 [사천시 도시계획조례〕를

붙임과 같이 정정 공포 합니다

2014. 8.

사 천 시 장

□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정정 공포문

정정 공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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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

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제22조를 제22조의2로 국토교

통부장관을 경상남도지사로 각각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정방법은 을
산정방법 및 구역은으로 한다.

제23조제5호, 제24조제4호, 제25조제4호 중 
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을 정신병

원, 격리병원으로 각각 한다.

제35조제8호, 제36조제9호, 제38조제9호, 제43조

제11호, 제44조제12호 중 식품공장을 
식품공장(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

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

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)

으로 각각 한다.

제68조제1항 중 기본 2면에 대하여 1천원으

로 하고, 추가되는 한 면당 100원의 수수료를

가산한다.를 「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

징수 조례」에 따른다.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3조제5

호 ⇒ 삭

제

공포345호

(2014. 7.

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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